
관리

번호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2. 2.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이 매뉴얼은「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을

근거로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

하고 있음.

□ 관련 부처·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감염병 위기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을 작성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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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사항

1. 목 적

이 매뉴얼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

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한 것임.

2. 적용 범위

가. 이 표준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해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1)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항만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유입,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2)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신종 인플루엔자 등)

(3)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해지역에서 대규모

수인성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나. 이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분야 위기와 관련된 국방부, 외교

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에 적용



- 2 -

용 어 정   의

국가위기

 국가의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

문화·과학·기술·환경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예방․대비하며 위기 발생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복구를 통해 위기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이전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제반활동

위기관리

주관기관

 위기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

행정기관

위기관리

유관기관

 주관기관이 맡고 있는 위기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지원,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위기관리

실무기관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3. 관련 법규

가. 국가위기관리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

나. 보건의료․감염병

(1) 보건의료기본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검역법

(4) 의료법

4.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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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기존에 알려진 감염병

이나 타인에 감염 우려가 높은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2차 전파
 감염질환에 걸린 환자를 통해 주위 접촉자들이 추가 감염되는 

경우

환자격리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자를 일정기간 격리시설에 수용,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인수 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감 염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 시키는 모든 경우를 

총괄함

전 염
 병원체를 보유한 감염자가 타인에게 해당 병원체를 전파

시키는 경우를 총괄함

역학조사

 감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

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감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및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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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검 역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선박·항공기·차량 및 그 승객·승무원·화

물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유무를 검사하고 소독하는 일

방역물자
 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

장비 등 모든 물품을 총괄함

예방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

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대비

 위기 상황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대응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속

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

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관심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주의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 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

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 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

으로서 위기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II. 위기 유형 및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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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기유형 및 경보

1. 위기유형

가. 해외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나. 국내 신종 재출현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다.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2. 전개양상

위기 요소

- 해외신종재출현감염병발생

- 국내신종재출현감염병유행

- 자연재해 발생

국가위기로 발전

- 감염병 사망자 확산

- 2차 감염자 확산

위기 해소

- 환자 및 사망자 감소

- 2차 전파 차단

위기 상황 전개

-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및 확산

- 감염병 전국적 확산

②

①-1

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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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 경보

가. 위기경보 수준

수 준 내   용 비  고

관심

(Blue)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예보

징후활동감시

대비계획점검

주의

(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에서 수인성감염병 발생

협조체제가동

경계

(Orang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

○ 대규모 수인성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대응체제가동

심각

(Red)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전국적 확산 징후-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

의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발생

대응역량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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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기경보 절차

(1)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소관분야에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 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2) 위기수준 평가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3)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경보 발령시 대통령실(국가

위기관리실)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의 경보 발령시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4)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 심각→경계)을 수정 및 조정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과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III. 위기 관리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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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가. 감염병 분야 위기에 대한 예방․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대응

태세를 사전에 마련하여 위기를 최소화

나. 감염병 분야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 건강권 침해를 적극적

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다. 위기단계별로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하여

대국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도모

2. 방 침

가. 단계별 국가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에 따라 범

정부적으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방역대책을 추진

나. 전국 공항․항만·육로검역소를 통해 국내 입국자에 대한 검역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의료기

관, 민간자문기관 등을 통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

다. 평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

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발생 이전부터 격리병원

확보, 방역 비축물자 관리 등 국가방역 인프라 구축

마. 전국 방역기관(질병관리본부, 16개 시․도 및 253개 보건소, 13개

검역소) 및 관련기관에서 범정부적 대책기구 설치․운영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바. 위기발생시 방역요원 부족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현장투입을 위한 사전교육 시행

사. 위기상황 발생시 부서간 공조 강화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체 다양화․신속화로 대국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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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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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대통령실

(국가위기

관리실)

○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 유형별 경보 발령시

  - 심각 경보는 주관부처․기관과 사전 협의, 

범정부적인 위기대응체계 가동

○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국무총리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범정부 차원의 연습·훈련 방안 강구 및 시행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재난/핵심기반 분야 위기관리활동 관장, 협조·지원 

체계 가동

○ 위기발생시 자원통합 및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위기관리 업무 평가

○ 범정부 차원의 연습·훈련 방안 강구 및 시행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협조

  - 행정, 인력, 물자 지원

○ 대국민 홍보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국가 기본 방역대책 수립 및 종합․시행

   ※ 검역/방역/환자관리/상황전파 등

○ 시․도 및 보건소․검역소 대책반 운영 총괄

   조정 및 총괄지시

○ 경보수준별로 전국 보건의료기관 비상근무 운영

○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연구개발(R&D)

나.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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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국방부

○ 국내 및 해외파병 군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군 인력 및 의료시설 지원 협조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국토해양부

○ 항공 및 선박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예방 

관리

○ 항공노선 운영 조정, 승객 검역 및 격리․후송 

등 지원

○ 항공기 및 선박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 기업업무 지속 계획수립

경찰청

○ (의심)환자 및 격리자 출입 통제지원

○ 행방불명자, 주소 불명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에 

대한 확인ㆍ관리 협조 등

해양경찰청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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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 종교·문화·체육 등 행사시 예방관리

○ 대국민 홍보

  - 예방수칙 전파 및 의심환자 신고 등

  - 정부 보유 매체 활용

  - 대규모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및 주의 당부 등 예방․홍보

농림수산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가축방역방역대책 추진 및 

실시간 정보공유

○ 감염병 유발 의심 농수산물 검역 및 규제 등

환경부
○ 인수공통감염병 매개동물 및 야생동물 관리 및 

수입금지 조치 등

기획재정부 ○ 감염병 방역 관련 예산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학원 보건교육 및 상황관리

○ 학교 및 학원 업무지속계획수립

○ 학교 및 학원시설 지원

○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연구개발(R&D)

외교통상부
○ 재외국민 안전대책 시행

○ 해외 감염병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등

국가정보원 ○ 해외 발생 감염병 정보 입수․제공



IV. 위기 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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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관리 활동

1. 예 방 

가. 중점

 ◆ 국내 감염병 유행의 사전 예측과 국가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기 발생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

나. 세부 활동내용

(1) 국가 감염병 유행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관리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2)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홍보 및 병․의원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3)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국민 면역력 제고

(4) 예방․치료약품 비축, 검사․진단장비 및 진단기술 확보

(5) 국가감염병관리요원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본 대응능력 배양

(6)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 및 선진 국가와의 공동연구 수행

(7) 질병별 대응매뉴얼 수립을 통해 위기상황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8)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시 국민들의 대처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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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능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총리실
○ 감염병분야 정책관리․조정

○ 관련 동향 종합 평가

행정안전부
○ 매뉴얼 관리실태 점검‧개선

○ 재난관리 교육‧훈련 실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강구

○ 유관기관 상황실과 24시간 상황 연계

○ 상황분석 및 각종정보 수집․전파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 전국 감염내과 및 응급 의료센터 연계

○ 신속한 감별진단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

○ 국민 예방 접종률 향상

○ 전국 방역요원과의 24시간 비상 연락망 구축

○ 감염병 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구축

○ 국제 공조체제 유지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구축

○ 보건 의료인 및 국민에 대한 교육 및 예방ㆍ홍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농림수산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가축방역 대책 추진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가축질병 발생시 정보제공

기획재정부 ○ 국가 방역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관리

국방부 ○ 군장병 감염병예방관리

다. 기관별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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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비

가. 중점

 ◆ 감염병 분야 위기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위기경보 수준

별로 적극적 대응

나. 세부 활동내용

(1) 감염병 유행 등 국가위기 발생시 경보등급별로 단계별 대응체계

(2) 검역장비, 진단장비, 환자관리시설, 비축물자에 대한 점검

및 가동

(3) 감염병 자문위원회 및 관련 민간단체(병협, 의협 등) 합동으로

대응체계 가동

(4) 병원내 조기경보체계 운영 등 계절별 유행 우려 질병에

대한 집중감시 및 경보체계 가동

(5) 위기수준 단계별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6) 감염병 분야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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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징 후

○ 해외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예보

기관별

조치내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

총리실

○ 관련동향 모니터링 

○ 정부 대처방향 검토

행정

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

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보건

복지부

(질병

관리

본부)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 전국 감염내과 및 응급 의료센타를 통한 감염병 환자 

발생 모니터

  - 시․도/보건소의 지역별 환자발생 동향 감시 강화

  - 검역소의 국내 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환자 발생동향

    감시 강화

  - 태풍 및 호우 등에 대한 기상예보 모니터링 강화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준비태세 점검

  - 격리병원, 격리소, 검역장비, 보호장구, 진단장비 등

○ 감염병 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구축

○ 전국 방역요원 비상 연락망 점검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구축

○ 보건 관계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다. 위기유형별 기관의 임무․역할

(1) 관심(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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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방역활동 

운영 준비 및 예찰활동 강화

  -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및 검색활동 등

○ 감염병 유발 농수산물 수입 현황 등 파악

외교

통상부

국가

정보원

○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문화

체육

관광부

○ 해외 여행객 예방홍보

경찰청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소재지 파악 협조

해양

경찰청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식품의약

품안전청
 ○ 감염병 치료제 등 허가․생산 현황 파악

시도 및 

시군구

○ 상황 모니터링,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 비상연락망 점검 등 환자 발생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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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징 후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에서 수인성감염병 발생

기관별

조치내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  무

총리실

○ 정부 대처방향 제시

○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행정

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

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 등 정부 비상 대응체계 

가동

  - 국내감염병 발생 일일상황 점검 및 일일 동향 보고

○ 위기경보발령

○ 국가방역인프라가동

-환자격리, 검역강화(발열감시 및 추적조사 등)

○ 국민 예방접종 시행으로 대상 감염병 퇴치

○ 감염병 전문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 정례화

  - 국가 감염병 관리방안 및 대책 마련

○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및 치료대응체계 강화

  - 전국 병ㆍ의료기관 및 감염내과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 의약품·장비 등 비축 및 공급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수해로 인한 전국 침수지역 현황 파악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 브리핑

○ 언론모니터링 지속

  - 국민과 언론등 여론 파악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2) 주의(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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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통상부

국가

정보원

○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

○ 재외국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공관 홈페이지 및 한인단체 등을 통한 안내문 배포

농림수산

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 가축방역활동 추진

국방부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 군 인력 및 시설지원 준비태세 점검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및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기획재정부 ○ 국가 방역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관리

국토해양부 ○ 항공 및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예방관리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전․의경 감염병예방관리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소재지 파악 협조 

해양

경찰청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식품의약

품안전청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방안 검토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관리 방안 검토

시도 및 

시군구

○ 유행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 본부 설치

○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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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징 후

○ 해외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및 대규모 재출

현 감염병의 타지역 전파

○ 대규모 수인성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기관별

조치내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

총리실

○ 정부 대응방향 제시

○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행정

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필

요시 관련 협조기관 업무지원)

  - 협조기관 업무지원(필요시)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

  ※ 전국 방역요원 24시간 비상 방역체제 등

○ 국가 방역ㆍ검역 인력 보강 검토

○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가동

○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및 변이주 감시 강화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언론 브리핑

○ 언론모니터링 지속

  - 국민과 언론 등 여론 파악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

농림수산

식품부

환경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3) 경계(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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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국방부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기획재정부 ○ 추가 예비비 편성 및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관리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전․의경 감염병예방관리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소재지 파악 협조

해양

경찰청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식품의약

품안전청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 방역인력 보강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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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징 후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기관별

조치내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 경보 관련 협의

국무
총리실

○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행정

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필요시)
 -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 언론브리핑, 담화문 발표 등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주관부처와 협조) 등

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ㆍ운영강화 지속

  - 각 기관별 대책반 구성․운영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방안 마련

  -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 군의관, 간호장교 등 필수인력 추가 확보

  - 역학 조사관 추가 충원 및 동원

  - 격리병상 추가확보

○ 대국민 홍보강화

  - 국영․민간 방송을 통한 비상속보 및 자막방송 실시

  - 선전성 보도 및 오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필요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립 운영 요청

○ 지속적 언론모니터링 으로 국민 및 언론 등 여론 파악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 해외 전파

농림수산

식품부

환경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지속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4) 심각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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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 인력 및 시설지원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학

기술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

기획재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 지원

경찰청 ○ 사회질서 유지

해양

경찰청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문화체육

관광부
○ 대국민 홍보 지원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관리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전․의경 포함)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주소지 제공

식품의약

품안전청
○ 감염병 치료제 등 지속 생산 독려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 방역인력 보강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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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응

가. 중점

 ◆ 대규모 환자 발생억제, 전국적인 확산차단을 위한 총력동원

체계 가동

 ◆ 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차단하고, 조속한 위기상황 종식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나. 세부 활동내용

(1) 범정부적․범국가적 총력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

(2) 지역별 환자 발생에 따른 차별화 전략 및 대응 메뉴얼 시달

(3)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

- 진료의료진 현장 동원 명령 및 진료이탈 금지

- 격리병원 추가 확보 및 보호장구․방역약품 대대적 보급

(4) 방역 및 검역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및

투입으로 위기상황에 대응

- 공중보건의, 군의관, 군 간호사 등 필수인력 추가 동원

(5)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동참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대응능력 배양 및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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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상황 개요 ○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

기관별

조치내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
총리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위기관리 관련부처 협조체제 강화

○ 대응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심의·점검·조정

행정
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필요시)
  - 대체 자원 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강화
  -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적 조치 및 협조요청
  - 언론브리핑 및 대국민담화문 등 발표(주관부처와 

공동대응)
○ 재난사태 선포 또는 선포 건의(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및 점검

보건

복지부

(질병관

리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강화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방역, 검역 가능자원 총동원
  -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물자 신속 지원
  - 미발생 지역에 대한 환자 감시 강화 
  - 13개 검역소를 통한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
  - 격리병원, 격리소 추가 확보 및 운영
○ 신속한 병원체 실험실 진단 및 관리
○ 국제전문가 현지파견 및 공동 역학조사 수행
○ 대국민 홍보강화
  - 국영․민간 방송을 통한 비상속보 및 자막방송 실시
  - 선전성 보도 및 오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위기관리 언론 대응반」별도 운영

  - 위기징후 변화 양상 등 모니터링 및 위험수준 분석

  - 대변인실 중심으로 여론상황 분석

  - 기자회견 등 위기발전에 대비한 준비

○ 경보 발령 등 대국민 행동요령 시달
○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및 변이주 감시강화

○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연구개발(R&D)

외교

통상부

국가

정보원

○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ㆍ전파
○ 감염병 유행지역 여행자제 권고와 현지주민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 

다. 위기유형별 기관의 임무․역할

(1)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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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내․외국인 입․출국자 추적관리 협조

국방부
○ 군 인력 및 시설 지원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학

기술부

○ 각급학교 휴교, 휴업령 검토

○ 학교 및 학원 감염병 관리

○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연구개발(R&D)

지식

경제부

고용

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관리

기획재

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 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환경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지속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감염병 유발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문화체육

관광부

○ 대국민 홍보 지원

○ 감염병 유행 차단을 위한 대규모 체육 행사, 종교 집회, 

문화 행사 제한 조치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전․의경 포함)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소재지 파악 및 관리 협조

해양

경찰청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식품의약

품안전청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시도 

및 

시군구

○ 유행지역에서는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방역자원 확보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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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상황 개요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 

기관별

조치내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
총리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위기관리 관련부처 협조체제 강화

○ 대응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심의·점검·조정

행정
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필요시)
 - 대체 자원 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강화

 -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적 조치 및 협조요청

 - 언론브리핑 및 대국민담화문 등 발표(주관부처와 

공동대응)

○ 재난사태 선포 또는 선포 건의(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및 점검

보건복지

부

(질병관

리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발생지역 현지 대책반 편성 및 운영

○ 발생지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원인 규명

  -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현지 파견

○ 격리병원으로 환자 후송 등 환자관리 강화

○ 발생지 환경 소독 및 방역 강화

○ 대국민 홍보강화

  - 국영․민간 방송을 통한 비상속보 및 자막방송 실시

  - 선전성 보도 및 오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위기관리 언론 대응반」별도 운영

  - 언론모니터링 및 수시보고

  - 성명서, 해명자료 등 작성 배포

○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및 변이주 감시강화

○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연구개발(R&D)

농림수산

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가축에 대한 관리 등 가축방역 

활동 강화

○ 감염병 유발 농수산물 생산 ․ 유통 규제 조치

국방부
○ 대규모 확산시 군 인력 지원, 부대 출입 및 입영 통

제 검토

(2) 국내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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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

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 각급학교 휴교, 휴업령 검토

○ 학교 및 학원 감염병 관리

○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연구개발(R&D)

문화체육

관광부

○ 대국민 홍보 지원

○ 감염병 유행 차단을 위한 대규모 체육 행사, 종교 집회, 

문화 행사 제한 조치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전․의경 포함)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소재지 파악 및 관리 협조

해양

경찰청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식품의약

품안전청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시도 

및 

시군구

○ 유행지역에서는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 방역자원 확보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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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상황 개요 ○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지역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기관별

조치내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

총리실

○ 위기관리 총괄 및 관계 기관간 업무 협조ㆍ조정

○ 대응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심의ㆍ점검ㆍ조정

○ 정부합동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ㆍ확인

행정

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필요시)

 - 대체자원 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강화

 -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적 조치 및 협조요청

 - 언론브리핑 및 대국민담화문 등 발표(주관부처와 공동대응

○ 재난사태 선포 또는 선포 건의(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및 점검 

보건

복지부

(질병

관리

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

○ 수해지역 감염병관리 중앙 대책반 운영 강화

○ 수해지역에 대해 방역물자 지원

○ 지역 병ㆍ의원을 통한 환자 감시활동 강화

○ 재출현 및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위기관리 언론대응반 구성 운영

   - 대변인 선정 및 창구 일원화

   - 현장 프레스센터 설치 등 취재 지원

   -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 성명서, 해명자료 작성

   - 전문가 자문 및 활용

농림수산

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국방부 ○ 대규모 확산시 군 인력 지원

(3) 국내 대규모 감염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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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전․의경 포함)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주소지 제공

해양

경찰청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시도 

및 

시군구

○ 유행지역에서는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 방역자원 확보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 31 -

4. 복구

가. 중점

  ◆ 위기 상황시 시행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 유사사례 재발시 대응조치에 대한 보안 

나. 세부 활동내용

(1) 감염병 분야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의 종합

및 복구 대책 마련․시행

(2) 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평가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제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 국민들의 대응능력 및 인식변화 모니터링

(3) 지속적인 감염병감시 및 국가 방역의 선진화 방안 강구

(4) 인력, 시설, 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5) 해외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방역시스템 도입과 국외

발생동향 지속감시

(6) 유사사례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인프라 보완,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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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총리실
○ 위기관리 대응정책 총괄 평가 및 보완

○ 위기관리 관련기관 협조체제 평가 및 보완

행정안전부 ○ 위기관리체계 조사‧분석 및 평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위기 대응별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 및 반성

○ 감염병 발생지역 재유행 대비 감시 및 진단 체계 강화

  - 해외발생동향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

○ 검역장비, 비축물자, 진단시약 비축․관리

○ 전국 방역요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 위기대응시 잘된 점, 잘못된 점 평가 및 교육 

농림수산식품부

○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가축방역활동 체계 

보완

  - 감염병 매개가축에 대한 관리 및 대책 강구

기획재정부
○ 위기상황 복구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방역 인

프라 구축 예산 지원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전파

○ 국내 성공적인 감염병관리 사업에 대한 국외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 위기복구에 대한 홍보

다. 기관별 임무․역할



V.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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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자료

 1.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 위기 단계별 홍보 점검사항    

위기 단계 홍보업무 점검사항 

쟁점관리

이슈 모니터링: 정책 환경감시, 쟁점수집, 위험요소 발견

쟁점 확산 가능성 및 위험수준 분석 

사전경보시스템 가동: 부처 내 보고 및 위기대응 의사결정 

지원 

▼

위기상황 대비

위기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및 매뉴얼 공유

비상연락망 점검

본부와 현장 상황실, 브리핑실 등 취재지원시설 마련

체크리스트 통한 언론 인터뷰, 브리핑 준비 

▼

위기 대응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팀 구성 및 업무분장

대변인 선정 및 발표창구 일원화

대응입장 정리 및 핵심메시지 선정, 관련자료 준비   

가능한 한 시간 내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 가동 신속 대응

상시 모니터링 및 장차관 수시 보고, 부처 내 상황 전파

오보 적극 대응

언론·인터넷을 통한 소문 처리 및 외부전문가 지원 확보 

▼

사후 위기관리 

여론 반영한 메시지 수정 및 정책 보완·수정 

이미지 회복 활동: 공중관리, 매체관리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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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수준별 홍보 체크 포인트  

위기 

수준
위기 진단 위기 대응

관심

(Blue)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예보

<일상적 상황>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비상망, 조직, 예산, 시설

∎쟁점관리: 정책 환경감시, 쟁점수집

<위기징후 초기상황>

∎홍보조직 점검, 담당자에 상황 전달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위험수준 분석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재출혈 감염병 

발생

∎대규모 침수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 발생

∎대변인실과 관계부서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 부여

∎여론상황 분석, 장차관 수시 보고

∎커뮤니케이션 기조 협의 결정, 전 부서에 전파

∎기자회견장, 장비 등 언론지원 시설 점검

경계

(Orange)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

∎대규모 수인성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성․운영

∎대국민 메시지 준비, 성명서·해명자료 등 작성

∎언론인터뷰 가이드와 자료 준비 

∎언론보도, 여론 변화 모니터링 및 수시 보고

∎해당부서 책임자와 언론 대응 회의 및 훈련 실시

 

심각

(Red)

∎해외 심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확산 징후: 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발생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성․운영

∎관계기관에 상황보고 및 전파

∎브리핑 및 기자회견 준비, 한 시간 내 보도자료 배포 

∎대변인 선정 및 발표창구 일원화 

∎현장 프레스센터 설치 등 취재지원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 

 - 매시간 진전 상황을 언론과 온라인에 전달 

 - 주요 언론사, 포털 등 보도협조 요청 

∎전담 여론모니터반 가동, 두 시간 단위 보고

∎언론응답 가이드 제시, 전문가 자문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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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시 언론 홍보 유의사항 

❍ 위기가 발생하면 처음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빠른 결정

으로 신속하게 위기에 대처하라.

❍ 위기 발생 후 언론에 보내는 제1보가 위기 확산 여부를 좌우

한다.

❍ 위기시 보도자료는 언론 마감시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되도록 한 시간 안에 첫 번째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는 반드시 하나의 창구(대변인)를 통해 배포한다. 상호 모순

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추측보도와 유언비어가 발생하기 쉽다.

❍ 위기 대응의 출발은 조직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작성하

는 일이다. 위기인식과 기본 태도, 활동계획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고, 추측하게 만들지 말라. 권한 밖

내용에 대한 사견이나 추측성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

❍ 발표문은 정확하게 문서화하여 전달하라. 기자는 부처의 입장을

직접 인용문으로 기사화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서화된

자료로 배포하는 것이 좋다.

❍ 오보에는 정중하되 당당하게 대응하라. 담당 기자에게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구한다.

❍ 나쁜 뉴스라 할지라도 언론에 사실을 전달해야 왜곡보도를 막

을 수 있다. 만약 숨겨진 정보를 언론이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하게 되면 공신력이 실추될 수 있다.

❍ 정보제공 요청이나 논평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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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가 정보센터에서 쉽게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자가 제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 추측성 기사나

오보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에게

전문용어나 업계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보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다.

❍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를 발굴하라. 위기가 발생하면 기자는

사건 뒷이야기나 미담에도 관심을 갖는다.

❍ 사실이 수집되는 대로 주요 상황변화를 수시로 언론과 관련 부서로

보내준다.

❍ 사건 진행 과정을 문서, 사진, 비디오 등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 사건 종료 후에도 법적 측면과 후속보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외신기자에게는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라. 외신기자가 국내

영자지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논조에도 영향을 받아

자칫 사실이나 입장이 왜곡될 수 있다.

❍ 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에게 충분히 설명하라. 위기 시

언론은 홍보실만 취재하지 않는다.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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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위험한 질문에 전략적으로 답하는 요령 

o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해올 경우

   -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도록 

유도한다.

o 답변자로 하여금 ‘예, 아니오’ 등 하나의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

   - 양자택일을 거부한다. “이번 상황이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질문을 피한다. “그 상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o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 어투, 논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질문 의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o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자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 

   - 해당 전제를 거부하거나 교정한다.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전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 단언 또는 확언을 요구하는 경우

   - 부처의 위기관리 의지를 확인하는 답변으로 대체한다. “빠른 시간 내에

     위기에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o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 가정을 배제한 현 상황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한다. “가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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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으로 요청

○ 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위기발생 시 전파 수단 선택은 상황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판단

□ 표준문안예시

감염병 분야
〔보건복지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전력부족
〔지식경제부〕
한파(폭염)에 의한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전력부족 우려,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정전시
〔지식경제부〕
○○월 ○○일 정전경보, 전력부족으로 전국 대규모정전 우려, ○○.○○
일 ○○:○○분부터 순환정전실시 중 정전에 대비바랍니다.

원전안전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일 ○○시 ○○분 ○○도 ○○군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호기에서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하였습니다.

교통통제 [국토해양부]
○○일○○시부터 ○○구간 차량운행통제,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바랍니다.

항공운송장애
[국토해양부]
○○월 ○○일 ○○항공종사자노조 집단 업무거부 돌입예정, 국제선
이용객 항공대란우려 됩니다

해저케이블

절단

[방송통신위원회]
○○일○○시 지진해일로 인한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 발생 ,○○국과의
국제전화 이용을 자제바랍니다

통신구 화재
[방송통신위원회]
○○월 ○○일 ○○시 ○○지역 통신구화재로 통신케이블 일부 훼손,
○○지역 주민 복구 시 까지 양해바랍니다.

댐붕괴
[국토해양부]
○○일○○시 ○○분 ○○다목적 댐의 붕괴가 발생 하류지역 침수가
예상되니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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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 지원요청 방법

□ 재난온라인방송(DITS) 요청

소관 부처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 지원 요청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에 재난방송 요청재난방송 요청 검토 및 통보

↓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각 방송사

• 신속하게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

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송출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자막방송 송출

↓
국민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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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송출 요청

소관 부처

• NDMS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해 재난문자  

  전송서비스(CBS) 송출 내용을 요청 하거나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지원 요청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을 활용해 사용  

  기관이 메시지를 재난상황실로 송출 요청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전송서비스

(CBS) 지원 요청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문자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이동통신기지국을 통해 

일반휴대폰(2G) 및 스마트폰(3G) 문자 

자동 전송 요청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요청 검토 및 통보

↓

해당기지국
• 기지국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시․군․구   

   지역별로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문자 60자 내외 전송수신자에 문자 전송 

↓
휴대폰 가입자(2G․3G)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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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TV 등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재난 인적재난 등 모든 재난

발생 상황전파에 가장 유용한 방법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내역

○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3, 716개 읍면동

○ 195개 소방관서 및 16개 시도 교육청

○ 137개 중앙부처 및 126개 유관기관(산하기관 포함)

□ 시스템 개념도

  〈 참  고 〉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주요 기능

○ 365일 24시간 실시간 재난정보 수집, 전파 및 대피조치 등

초동대응

○ 국가적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범정부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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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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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개 요

ㅇ ‘재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위해재난상황을전국방송사에실시간자동통보하는시스템

- 지상파 방송사 등 62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

기타사업자는위원장요청시재난방송실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관계기관

행정망

소방방재청

행정망

방송통신위원회

전용회선

각 방송사

재난정보 재난상황실 비상계획관실 수도권, 지방

□ 주요기능

ㅇ 재난방송 요청 시, 방통위를 거쳐 방송사로 1분이내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

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

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

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2010년부터 시범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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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기관

 □ 중앙행정기관

부 처 주무부서 연락처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02)2100-2222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2)2023-7552

043)719-7249/724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02)2100-6677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500-9118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9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02)2100-3197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02)3704-9773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2)500-2079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02)2110-5117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908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국제항공과

해양항만상황관리실

해양경찰청 외사과

02)2110-8653

02)2110-8763

02)2110-8865~7

032)835-2468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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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시도명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02)3707-9137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051)888-2857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 053)803-6284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032)440-2743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062)613-3336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042)600-2534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 052)229-3561

경기도
보건정책과

경기도 2청 보건위생담당관

031)8008-4382

031)850-2762

강원도 보건정책과 033)249-2435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42

충청남도 보건행정과 042)251-2958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2432

전라남도 보건한방과 061)286-6051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428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6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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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관․단체

기관명 연락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12

국립부산검역소 051)442-5330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2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9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41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국립마산검역소 055)246-2443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국립통영검역소 055)645-3579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1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2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00

대한의사협회 02)794-2474

대한병원협회 02)705-9200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한국방역협회 02)467-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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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실무추진실장 전문

자문위원회행정지원 감염병관리센터장

총무과

기획총괄/ 

교육․홍보팀

역학조사/

환자관리팀
정보관리팀 검  사  팀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역학조사과

(질환별 담당과)

감염병감시과

검역지원과
국립보건연구원

­ 방역 기획․총괄

­ 격리병원 지정

  운영 및 지원

­ 검역소 운영 지원

­ 입국자 추적 관리

­ 일일상황보고,

  보도자료 배포

­ 대외협력

­ 자문기구 운영

­ 대국민/의료인

  교육, 홍보자료

  개발․보급

­ 언론보도 관리

  및 대응

- 격리병상 확인 

및 환자후송

­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 역학조사서 및 사례

조사서 개발

- 역학조사결과분석 

및 결과 배포

­ 국내․외 감염병

  정보 입수․관리

­ 병․의원을 통한

  질병 감시망

  운영

­ 진단법 확립

­ 검체 접수‧관리

­ 진단시약 등 지원

­ 검사결과 분석

  및 취합

­ 병원체 특성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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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08.4.1.~’08.5.14.

장소 전북 김제 등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피해현황

o 33개 농장에서 발생

o 670개 농가 8,138천수 살처분

 - 17천여명 살처분 참가

주요조치

o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o AI 인체감염예방 현장조치

 - 살처분자 등 고위험 노출자에 대한 예방투약, 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으로 인체감염 차단

o AI 인체감염 감시망 구성

 - 인플루엔자 감시망, 응급실 감시망, 지역사회 폐렴감시망 

등을 AI 환자감시망으로 통합 운영

o 인체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o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평가

o AI 노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체감염 사례없이 유행 종식

o 신속대응반의 적극적 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o 질병관리본부 「질병통제 전략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적 지휘체계 유지

o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로 효율적 의사 결정

o 불필요한 불안감 확산으로 닭소비가 감소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필요성 확인

o 대도시, 소규모 농장, 재래시장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시 

초기대응에 어려움

o 환자후송, 격리조치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매뉴얼 필요성 

대두

8. 감염병 분야 위기사례

가. ’08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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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o ’06. 6. 16~6. 23

장소 o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26개 중․고교, 관공서 급식소

피해현황
o 수도권 지역 총 26개 학교 학생 2,922명(폭로자 30,434명)의 

집단설사환자 발생

기관별 

주요역할

구 분 역 할

시․군․구 보건소 ㅇ발생보고, 역학조사, 결과보고

시․도 보건위생(정책)과
ㅇ발생 및 결과보고 취합, 시군구 역학조사 지

도 및 지휘

보건환경연구원 ㅇ인체검체 실험실 검사․지하수 수질검사 등

질병관

리본부

전염병관리과
ㅇ2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대응조치

ㅇ상부기관 보고

역학조사과

ㅇ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ㅇ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기술지원

ㅇ역학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
ㅇ인체검체 및 지하수 바이러스 시험(유전자형 

분석 포함)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ㅇ식품수거 및 식중독균 검사

교육과학기술부 ㅇ역학조사 협조

환경부 ㅇ노로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지하수 전처리

평가

o 금번 유행이 ○○업체에 의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당일,

 - 서울시교육청은 ○○업체가 제공하는 40개교 급식 잠정중단

o 식약청은 ○○업체 4개 물류센터에서 납품하는 73개교 급식중단 

조치를 하고, 기업체 등 총 436개 집단급식소 납품 식자재 중 문제 식

자재 공급 중단

o 금번 대형급식업체 관련, 감염병예방관리 조치를 함에 있어관계

부처간 업무중복기능이 표출되어 기관간 명확한 업무분담 및 의사

소통의 상시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o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이 매우 취약한 곳임. 따라서 무엇보다 

각급 학교의 자율적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집단설사

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속한 신고와 역학조사시 적극적인 

협조 필요

o 감염병관리 당국에서도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단체생활

을 하는 기관대상 감염병예방홍보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필요함

나. 대형 급식업체에 의한 대규모 집단설사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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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09.4.28.~’10.4.1.

장소 국내 16개 시ㆍ도 및 해외국가

피해

현황

o ’09.5.2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09.9.20일까지 15,160명의 

확진환자 확인. ’10.6.12일까지 총 263명의 사망자 발생

주요

조치

o 신종인플루엔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 대책본부 구성

o 입국자 발열감시, 위험지역 입국자 및 확진환자 동승객  

전화추적조사

o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확대운영 및 내성주ㆍ변이주 감시 

o 환자관리

 - 유행초기 국가격리병원 격리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o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대응체계 구축

 - 의약품, 장비 추가비축 및 치료 거점의료기관 운영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및 세부지침 개발, 배포

o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o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국민홍보

 - 대국민 행동요령 및 각종 안내문 배포, 콜센터 운영

o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평가

o 국가 역량의 총체적 동원

 -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정부의 역량 집결

 - 의료단체와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협조체계

o 장기간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조치의 산물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06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국가격리병상 확보, 백신공장 건립,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구축,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신설 등

o 새로운 감염병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한 대응

 - 항바이러스제 배분체계, 거점병원 지정,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등

다. ’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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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부 처 주무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2)2023-7552

((043)719-725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02)2100-6677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9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2)500-2079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02)2100-3197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500-9118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908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02)2110-8653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468

국정원 - 02)3412-3060



소관 부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연락처

행정안전부

전화 02) 2100-3197

FAX 02) 2100-4093

보건복지부

전화 02) 2023-7552

FAX 02) 2023-7551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